
보도참고자료
배포일시 2018. 3. 13(화) /총 2매(본문 2)

담당
부서

국토교통부
물류산업과

담 당 자 ∙과장 김유인, 사무관 엄수연, 주무관 박준식
∙☎ (044) 201-4017, 4022

보 도 일 시
2018년 3월 13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3. 13.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

친환경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허용된다.

-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포함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물자동차

운수사업법(화물자동차법) 이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

혔다.

□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친

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과 사업용 화물

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.

ㅇ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법안은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

먼지 저감을 위해 ´16.8월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작년 10월

10일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,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바로

잡기 위한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강화는 작년 7월3일 정동영 의

원이 대표발의 하였다.

ㅇ 위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국회 심의를 통하여 작년 11월30일

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후 여야 협의를 통해 2월28일 

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

11월29일부터, 불법증차 사업자 처벌강화는 법 공포 후 6개월이

경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.



□ (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)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

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

허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.

ㅇ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*인 친환경 화물

자동차(수소·전기)여야 하며 양도-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

한다.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11월29일부터 가능하다.

* 최대 적재량 1.5톤 미만에 대해 허가 예정

ㅇ 국토교통부는 신규허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

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.

□ (불법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)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

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

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.

ㅇ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

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,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

적인 감시․적발 유도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.

ㅇ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법 공포 

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.

□ 그 외에도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불법행

위를 방지하기 위해,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

소 이전도 제한될 예정이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물류산업과 엄수연 사무관(☎ 044-201-401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